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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범위
문구수정 
및 추가

5. 직원의 인권
□ 5-④ 직원대상 인권교육을 실시
- 관련문서 : 연간 교육계획서
- 인정범위 :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의 

예방 등 직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4시간 
이상(인권교육이 포함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
육 참가도 인정)

<문구 수정 및 추가>
□ 5-④ 직원대상 인권교육을 실시
 - 대상기간 : 2020.1.1.~2020.12.31.
- 관련문서 : 연간 교육계획서
- 인정범위 :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의 

예방 등 직원의 인권 관련 교육을 19-④의 인권교육과 별도
로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면 인정

※ 인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 :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(UCC, 
인권영화, 인권영상 등), 전문강사에 의한 인권교육(on-off line 모
두 가능), 인권 관련 기관 탐방 등(단, 교육내용 및 교육자료는 이
용자의 인권이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
구성되어야 하며,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료증 필수 구비) 및 동영
상자료의 경우 출처 등을 제시하여야 함)
※ 법정 의무교육은 인권교육에서 제외


